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3.7.2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구분 구 비 요 건

1. 시설

  기준

가. 강의실 면적: 100㎡ 이상

나. 사무실 면적: 16㎡ 이상

다. 휴게실 면적: 10㎡ 이상

2. 강사

  기준

가. 전임강사(1명 이상)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

서 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

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간강사(3명 이상)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ᆞ전문대학ᆞ대학 또

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

만 해당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3. 연수

  실적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

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